
# 불교인권의 전제
불이·자기보존·자비

불교의 인권을 논의하는데 있어서 기본적으로
고려돼야할개념은불이(不二), 자기보존의보편성,
자비다. 이 세 개념은 불교인권에 전제돼 있으면서
불교인권을그대로나타내주기때문이다.

불이는 인권(人權)이 인권에 한정될 수 없고 모
든 존재의 안녕까지 보장해야 함을 의미한

다. 자기보존의 개념은 타자보존 및 모
든 존재의 이고득락(檁苦得榴)의 욕
구인정또한포함한다. 자비는그요
청의 논리상 권리와 의무의 개념을
모두 포함하고 있어, 우리 자신에 대
한보살핌을주장함과동시에타인과
타존재에 대한 보살핌의 책임을 지고
있다.

# 달라이라마‘불교인권론’대표적
1993년 단체 및 정부 세계회의에서 달라이 라마

(Dalai Lama)가 피력한 불교인권론은 인권을 보는
불교의기본입장을잘드러내주고있다.
달라이라마는인권과관련해‘보편책임(universal

responsibility)’을피력한다. 그는“전지구의인류는
한가족처럼국경없는세계에살고있어서한국가
의 영향력은 다른 나라에까지 미치고 있으므로 범
지구적으로생각해야한다”고말한다.
달라이라마에의하면보편책임은무국경적현실

과상호의존성으로부터필연적으로요구된다.
달라이 라마는‘보편책임’이라는 말을 분명하게

개념정의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것은‘우리 모두가
세계의모든동료인간에대해책임을져야한다’는
의미로 이해된다. 예컨대 지구 어느 한쪽에서 누군
가의 인권이 침해당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면, 우
리들 모두가 그에대해 항거해야 한다. 형제자매가
학대당하는 것에 항의해야하고 그들을 도울 수 있
는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다.
전 인류가 우리의 형제자매이므로 전 인류를 대상
으로그리해야한다는것이다.
달라이 라마는 이러한‘보편책임’을 인류생존을

위한 열쇠로서 인류의 진정한 행복을 위해 필수적
인것으로서, 그리고인류가함께번영할수있는방
법으로서 제시한다. 그는 인간 개개인의 행복은 인
류공존적번영없이는확보될수없다고본다.
현대 불교윤리학자 키온(Keown)은‘불교인권’을

의무에서권리까지확장시킨다. 그는불교인권이오
계(pancasila)로부터 도출된다고 말한다. 그는 계가
일종의약속으로보인다는점을지적하며, 수계하는
것은불법이제시하는지켜야할의무를형식적으로
시인하는것이라고설명한다. 
그러나키온은계의의미가여기에서그치지않는

다고 부연하며, 계로부터 권리의 개념을 도출한다.
예컨대 첫 번째 불살생계가 의미하는 권리는 부당
하게 죽임당하지 않을 권리로, 희생자가 갖는 권리
는 공격자에 대한 부정적 청원권으로써 죽임을 당
하지‘않을’권리인것이다. 
희생자는 공격자가 존중해야할 의무인 생명권을

갖듯이 의무의 성격을 지닌 계들은 각각권리로 환
원된다. 생명권뿐만아니라불투도계로부터자신의
재산을 도둑질 당하지 않을 권리(재산권), 불사음,
불음주계로부터 충실하고 신뢰의 결혼을 보장받을
권리와 개인의 안전권(사회권, 사회안전권), 불망어
계로부터 거짓말 당하지 않을 권리(인간존엄)가 생
겨난다.

# 불교인권 성립근거는‘불성’
불교인권 성립의 근거는‘모든 인간에게 내재된

부처될도덕적가능성’과‘불성’에서찾아진다. 이
두 개념은 외연에 있어서 차이는 있지만 그 태생과
지향점은본질적으로동일한것으로서모든사람이
예외없이평등하게태어나평등하게대우받아야하
는존재라는것을천명한다.
‘도덕적가능성’으로인해우리는어떤인간에대
해서도포기할수없고버릴수없는절대적신뢰를
갖는다. 짐승같은 행위를 하는 자라도 결코 짐승일
수없는존재가인간이다. 인간은결코소멸될수없
는 도덕적 가능성으로 인해 짐승과 비교될 수 없는
존엄성을갖는것이다. 인간모두가갖는‘도덕적가
능성’으로인해모든인간은예외없이평등하게존

중받아야하는인권의존재인것이다.
인권의성립근거가이와같이인간의‘도덕적가

능성’혹은‘도덕적 능력’에 있다는 것은 인권실현
의문제또한근본적으로법적, 정치적, 사회적인강
제적 구속력보다 인간의 도덕성 개발과 성숙에 있
다는 것을 의미한다. 인권실현에 있어서 외적 강제
도 중요하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개개인의 내면화
된 도덕성의 발현이라는 것이다. 특히 우리가 인권
의 실현범위를 우리 자신만의 인권수호나 타자의
인권보호에 한정하지 않고 약자의 인권에 대한 적
극적 보호와 자발적 배려까지 확대하려면, 그 무엇
보다도 우리들 각자 고양된 내적 도덕성을 필요로
한다.

# 불교인권 원칙은‘연기’‘평화’
불교인권실현의원칙은연기적원칙과평화적원

칙이다.
‘연기적원칙’은인권인식과실현에있어연기의
이치에 따르는 것을 의미한다. 그것은 인간존재의
실상을독립적으로보는것이아니라상호의존적으
로 파악하고 자신과 타자의 인권을 함께 실현하는
것이다.
‘평화적 원칙’은 세가지 측면에서 이해될 수 있
다. 일차적으로어떠한폭력에직면해서도흔들리지
않는 확고부동한‘무한한’비폭력의 태도로 이해될
수있다. 둘째로보다적극적인불살생, 자비, 자애하
는덕목을통해나타난다. 마지막으로악에대한교
화의 태도를 통해 나타난다. 악을 악으로서가 아니
라 악내면의 선을 봄으로서 일체의 폭력을 배제한
다. 불교가 실천코자 하는 평화는 언어ㆍ행위를 통
해 나타나는 외적 폭력뿐만 아니라 마음의 폭력상

태까지벗어나는것을의미한다.

# 인간·동물·만존재 존중
블교적관점에서인권은인간존중에국한되지않

고만존재의존중까지확장된다. 연기, 공, 무아의불
교적 세계관에 의하면 인권은 인권만으로 달성될
수없기때문이다.
인권, 동물존중, 만존재존중의개념은모두연기

에 근거한 개념으로서 자비의 실천을 요청한다. 불
교적 관점에서‘존중’은 다름과 차이를 인정한‘평
등’으로풀이될수있는데, 그것은만존재의서로다
름을 인정하면서 자신을 대하는 것과 같은 태도로
대하는 것을 의미한다. 각 개체의 차이를 인정하고
차별심없이동등하게대하는것이다.
‘다름의 존중으로서의 평등’은 존재의 수만큼이
나다양할수있는동체자비의실천을의미한다.

# 인권 보장 및 신장에 불교 사상 필수
인권은법의문제이면서도동시에도덕의문제다.

인권은실정법의문제이기도하지만당위의문제이
기도한것이다. 이러한관점에서보면현대에는아
직 실정법화되지 않은수많은 인권들이 법과도덕
사이에 잠재적 형태로 놓여있다. 도덕적 권리의 최
소치로서 법적 권리를 지니는 우리의 현실로 보아
법의현실을 넘어 도덕적 당위를 실현하는 인권보
장과신장에는불교사상의기여는필수적이다.
현재까지의 인권은 인간만을 생각하는 인간중심

경향이 짙다. 만존재를 배려하고 존중하는 가운데
진정한인권도가능하다는불교인권에대한인식을
제고해 이를 생태, 환경까지 확대하는 시각이 필요
한시점이다. 정리=노덕현기자dhavala@buddhapi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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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교인권학교3강

“만중생향한‘동체자비’불교인권의지향점”

세계인권선언 60주년을 맞은 2008년. 전국
비구니회관에서 비구니스님을 대상으로 1박2
일간‘불교인권학교’가열렸다. 
불교인권학교에서는 불교인권의 개념과 이

론, 그에 대한 교리적 근거를 배우고, 이를 토
대로불교가우리사회속에서실천할수있는
인권향상방안이모색됐다. 
불교인권학교 3번째 강의 안옥선 교수의

‘불교와인권’세계로들어가보자.

달라이 라마… 인류가 지닌 서로에 대한‘보편책임’

불교윤리학자 키온… 오계서 출발한 의무이자 권리

안옥선교수.

대한민국 불교도들에게 보내는 제2 건백서

가칭 한국불교 정화운동본부 서울 종로구 인사동 170 동일빌딩 603호 전화 (02)720-6363  FAX (02)720-6340

위법망구(爲法忘軀)의심정(心情)으로,

대한불교조계종의계단사적(戒壇史的)에문제가있다.

대한불교조계종의전계율맥(傳戒橮 )에문제가있다.

대한불교조계종의전계의식(傳戒儀式)에문제가있다.

대한불교조계종의가사의규(袈裟儀規)에문제가있다.

1. 따라서대한불교조계종이이나라의대표종단이라하는연유(緣由)가
심히의심(疑心)되고,

2. 전통(傳統)을지녔다고할수있는지심히의심(疑心)되며, 
3. 정통(正統) 불교종단인지심히의심(疑心)되니,
4. 대한불교조계종에과연정법(正法)이존재(存在)하고있는가?

출가자가4바라이법(波榯夷法)의범계를하면,
단두죄(斷頭罪:승려자격박탈의뜻) 구빈죄(驅 罪) 혹은불공주(不共住)라고하여,
승려가4바라이법을지었을경우에계율중에서가장무거운죄로참회의기회가
주어지지않는불공주즉상가(僧伽)에같이살수없는승단에서추방함을말함.

大韓佛敎曹溪宗에比丘, 比丘尼가과연存在하는가?

大韓佛敎曹溪宗의 戒壇에問題가있는것같다.
本是式叉摩那比丘, 比丘尼戒傳戒時各己三衣一鉢을受持하고있는“三衣
一鉢이모두너희들것이냐고”正問難法에서묻고“저희것입니다”라고對答
하면 正授戒體에서 磨를 四次에 걸쳐 阿 梨가 그것도 屛處에서“作白이
成立되었습니까?”라고묻고七證師는合掌하고“되었습니다”라고確認證
明對答하는것이다.
그러나大韓佛敎曹溪宗袈裟儀規에는具足戒受戒가七條이고三級僧伽考試
가九條이니式叉摩那比丘, 比丘尼戒를받고그다음三級을패스해야비로소
九條를着할수있다는것이다.
式叉摩那와比丘, 比丘尼戒傳戒時에는九條가없다는뜻인것같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大韓佛敎曹溪宗의 戒壇은 큰일이다. 三和尙과 七證師는
四番이나 傳戒時에 거짓말을 하고 傳戒者도 거짓말을 처음부터 한것이니 이
는式叉摩那와比丘, 比丘尼戒를주고받음에十重難法과十橧輕遮法은애초
에없는것이다. 이것이事實이라면大韓佛敎曹溪宗은지금까지沙彌, 沙彌尼

는 存在할지언정 애초에 比丘, 比丘尼는 한 분도 없다는 뜻이니 衆生의 歸依
處는어디에있는가? 式叉摩那比丘, 比丘尼傳戒時正問難法에三衣란安陀
會(五條) 鬱多榯僧(七條) 僧伽梨(九條˜二十五條) 鉢多榯(鉢盂)를말하는것이
다. 曹溪宗袈裟儀規에는具足戒受戒를한스님이七條를着하고三級僧伽考
試패스한스님이九條를着하도록하였으니曹溪宗의具足戒는儀規와맞지
않고 式叉摩那 比丘, 比丘尼戒 受戒는 形式도 갖추지 않은 잘못된 式叉摩那
比丘, 比丘尼戒 受戒式이다. 따라서 大韓佛敎 曹溪宗은 式叉摩那 比丘, 比丘
尼戒를다시傳하고받아지녀야(受持)한다. 爲法忘軀의마음(心)으로

가칭<한국불교정화운동본부>결성을제안하며,

산승석가산은한국불교의수행풍토를진작시키고난립된종단을통불교로
하여화합승가와도제양성의제도적보완적기능을구현하고이나라불교가
단일 승가의 제도권에서 공동 발전의 기틀을 이루도록 정화운동불사를 일으
키고자가칭<한국불교정화운동본부>창설을사부대중에게제안합니다.

1. 모든종단의종지와종풍은각종단의소의경전에따라유지하되불교의출
가 계단만은 단일계단으로 하여 조선불교 중흥율맥에 의한 사미. 사미니. 식
차마나. 비구. 비구니(이상출가중) 삼귀의계. 재가오계. 보살계(이상재가중)
를전계하되재가5계수지자도장삼을입히고보살계수지자에게도만의(      
衣)가사를입히도록해야한다.

2. 불교의재산은종단의것도아니요. 승려의것도아니요. 더욱이주지의것
도아니라, 이나라불교사부대중의청정한삼보의정재일뿐이다. 그러므로
모든사찰의재산과승려의개인재산도이나라불교를총칭하는가칭<대한
불교회>의공유재산으로하여야한다.

3. 불교에는본시대처와비구가있는것이아니라오직비구만이있을뿐이므
로현실적으로결혼한승려를불교계가인정하고수용하고있는것과같이이
를포교비구로서사자상승(嗣資相承)의전통을인정하도록해야한다.
다만 포교비구란 명칭은 뜻을 같이하는 모든 불교지도자들과 함께 결정하면
될것이다.

4. 이러한제도적통합승단이확립된이후에는율장에따라모든승려는개인
재산을가질수없으며이를위반할시해당승려는그자격을회수해야한다.
5. 사찰의재정관리는세입세출의투명성을제고하기위하여사부대중이참

여하는사찰경영을전담하는운영위원회를두어전통적승가의공동체로회
복되어야할것이다.
6. 모든출가승은사찰재정에직접적으로관여하지않고사부대중의공동관
리에 따른 감독기관으로서의 기능과 삼보 정재의 관리자로서의 역할이면 충
분할것이다.

7. 모든 승려의 자격은 각 종단의 종단장이 추천하여 가칭<대한불교회>에서
관장해야한다.

8. 승려의자격과주지및모든임원은각종단의종단장이추천하되가칭<대
한불교회>에서관장토록해야한다.

9. 각종단의모든승려교육기관을개방하여각종단의승려가불교의각교육
기관의입학자격기준에따라평등하게교육을받을수있도록해야한다.

10. 대한불교 조계종의 1급 사찰은 가칭<대한불교회>에서 관장하도록 하여
일정한 면모를 지닌 각 종단에 고루 배치하여 각 종단과 종파의 소의경전을
연구토록하고수행처로서의그역할이통불교적승가의종합적발전을이루
도록해야한다. 

11. 모든 승려는 직능과기능의 소임에 따라 백장청규에 준하는 수행정진으
로무위도식하는일이없어야한다.

12. 가칭<한국불교회>는 모든 승려의 노후 복지를 위한 불교계 차원의 장단
기종합대책을세워야한다.

기타 세부 사항은 가칭<한국불교 정화운동본부>를 결성하여 협의 제정
하면될것이다. 위의12개항은산승석가산의제안일뿐다만사부대중의의
견을구함이로다. 

산승이제안한가칭<한국불교정화운동본부>결성에뜻을가진종단과사
부대중의동참을기다립니다.

무자년11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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